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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※ 중재판정 불이행 이후 무역보복까지의 절차

     ① 투자자의 모국이 동 분쟁을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

     ② 패널 구성

     ③ 동 중재판정 불이행이 FTA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 확보

     ④ 피청구국이 패널의 판정 불이행시, 투자자의 모국이 무역보복 추진 가능





   ※ 한·일 BIT에서처럼 BIT에서도 ‘설립전 투자’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

있어 BIT가 반드시 ‘설립후 투자’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.



   * 미 통계국(Census Bureau)의 2009년 기준 통계를 보면, 대미 총투자액 2조

1,145억불 중 중남미지역의 대미 투자액은 147억불에 불과(전체의 0.7%)



     ※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사례 9건중 미측에 유리한 판정 6건, 불리한 판정 

3건이 있었던 반면,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 4건중 미측에 유리한 

판정 2건, 불리한 판정 2건이 있었음.



    ※ 규제를 도입·강화할 수 있는 “미래유보(부속서II)"에 보건의료·사회서비스, 

전기·가스·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, 초-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

분야를 기재하여 공공정책 자율권을 확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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